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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6월 현재 

54.4%로 경제활동인구는 12,307천명에 이르고 있음. 한편, 건설업 여성 노동자, 백

화점·면세점·대형마트 판매직 노동자, 학교급식 노동자, 병원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

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어 각 사업장들의 노동환

경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여성 고용 확대는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에 속함. 그리고 여성은 임신·출산의 당사

자로서 저출산 정책 대상이기도 하며 저출산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리

기도 함. ‘정부의 여성 고용 확대 촉진-여성 노동 안전 문제-저출산 위기’의 연결고

리에서 가지는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이 이슈페이퍼는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

와 특성, 그리고 어떤 노동환경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 후 개선을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분석 대상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 그리고 2017

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

한 기사자료임.

❍ 이 글은 기존의 사안별로 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접근하던 것을 넘어 

성인지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와 특성>

❍ 2018년 현재,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81.6%), 가장 낮은 산업은 ‘광업’(9.7%)임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2%) > ‘제조업’(18.7%)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7%) > ‘도매 및 소매업’(10.6%) > ‘전문,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5.9%) > ‘교육서비스업’(5.7%) > ‘숙박 및 음식점업’(4.6%) > 

‘금융 및 보험업’(4.5%)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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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과 10년 전인 200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통신업이 포함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97.7%)이고, 20년 전인 

199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5.3%)임.

❍ 1998년, 2008년, 2018년 기준 여성 노동자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199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67.0%), 200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

지사업’(73.5%)와 ‘숙박 및 음식점업’(54.6%), 201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81.6%), ‘숙박 및 음식점업’(5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53.7%), ‘교육서비스업’(52.0%)으로 나타남. 20년 전에 비해 여성이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1개에서 4개로 늘었으며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됨. 특히 여

성 노동자 58% 이상 분포를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구분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1998년, 2008년, 2018년간 여성 노동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가장 큰 변화는 중

심축의 변화임. 상위 비율을 보이는 연령대의 변화는 ‘20·30대(1998년) → 30·40대

(2008년) → 40·50대(2018년)’로, 교육수준 분포의 중심축은 ‘고졸·초졸이하(1998

년) → 고졸·대졸이상(2008년) → 대졸이상·고졸(2018년)’의 변화를 보임.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연령층위를 거쳐 연속으로 이어지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성별 직업 분리현상이 뚜렷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거

나 저임금 직종이라는 특징이 있음. 2018년, 중분류 기준 전체 20개의 직종에서 여

성 집중 직종은 5개로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여성 88.4%), ‘보건사회복

지 및 종교관련직’(여성 81.2%),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여성 79.9%), ‘상

담통계안내 및 기타사무직’(여성 74.2%),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여성 

71.4%) 이 해당함. 반면 남성 집중 직종은 2개로 ‘장치기계조직 및 조립종사자’(남

성 83.7%), ‘농림어업숙련종사자’(남성81.1%)이며 여성 집중 직종 개수보다 적음. 

혼성 직종은 그 외 13개 직종은 혼성 직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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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분석 결과와 노동안전보건 관련법 문제>

❍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첫 번째, 총 16개 사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개)이 가장 많음. 그리고 

건설업, 제조업에 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서비스직에 해당됨. 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의 증가에도 서비스 노동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 집중의 

서비스 산업·직종에서 나타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관련 법률에서 배제되거나 주

변화되어 있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종의 경우 감정노동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혼성 직종과 남성 집중 직종의 경우 성희롱 문제가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사

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직무, 직급, 고용관계 등이 성차별과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이중삼중의 차별이 여성에게 집중된다고 볼 수 있음.

 -세 번째,「대한민국헌법」의 여성 노동의 특별한 보호(제32조)와 모성의 보호(제36

조)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

라 그 결과로 인한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 개인 문

제로 치부하고 있음. 이것은 여성노동자의 유산비율 현황을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

을 알 수 있음.

❍ 노동안전보건 관련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으로, 현행법에서 작

업장에서의 여성 노동 안전 규정은 대부분 임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 일반

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안전보건 관련법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위험 작업

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업무 관련 위험으로부터 발생하

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사고, 부상, 질병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불평등을 

강화할 것임. 산업재해 현황에서 성별에 따른 재해자수 비율을 보더라도 

2008~2017년 10년간 여성 재해자수는 평균 19.6%에만 머물러 산업재해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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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편향과 성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제조·중화학·건설업 중심으

로 안전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전통적인 산업·직종에서의 노동안

전 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취약함.  

<정책적 시사점>

❍ 여성의 열악한 노동안전과 건강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보여주는 하

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여성 고용 확대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서 여성

의 노동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음. 여성 노동안전보건의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움.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함.

❍ 헌법의 성평등 이념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목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이 이에 해당함. 노동안전보건 정책에서 이러한 기본시책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으로 

초점을 바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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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지난 7월 1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음.1) 이 지침에는 그 동

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

설, 화장실 문제와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화장실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후 36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인간의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주된 대상이 ‘여성’

이라는 것임. 2007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화장실·탈의

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 문제가 드러

난 것과 함께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직업에 속하는 매장 판매직의 노동안전과 건강문

제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6월 현재 

54.4%로 경제활동인구는 12,307천명에 이르고 있음. 여성 고용 확대는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에 속함. 그리고 여성은 임신·출산의 당사자로서 저출산 정책 대상이기도 하

며 저출산 위기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몰리기도 함.2) ‘정부의 여성 고용 

확대 촉진-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생리현상도 해결하기 힘든 화장실 문제-저출산 위기에 

대한 여성의 책임 묻기’ 의 연결고리에서 가지는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평가

가 필요함.

❍ 이 글에서는 ‘건강권’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에 초점을 두고 여성들이 어떤 노동환

경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20여년간 산업별 여성 노동자 분포 변화와 특성을 살

펴봄.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의 노

1) 고용노동부, “「사업장 세면·목용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마련 보도자료”, 2019.7.18.

2) 경향신문, “누가 저출산의 주범인가?”, 2017.03.04.

  “2월 24일 한 국책연구기관이 '13차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또 한 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저출산을 

여성의 '고스펙' 탓으로 돌린 이 보고서는 올해 초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이어 여성을 출산기계쯤

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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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사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산업·직종별로 나타

나는 특성과 주요 이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음. 언론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

인즈의 중앙지와 방송사,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와 특성
1) 1998년, 2008년, 2018년 산업별 여성 노동자 분포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여성 경제활동인구수는 5,479천명으로 42.3%

에 불과했지만 2018년 현재 11,893천명으로 52.9%가 됨. 1981년에 비해 여성노동자 

수는 117.1%나 증가했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998년, 2008년, 2018년간 산업별로 

여성 노동자 분포와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음.

❍ 2018년 현재, 대분류 산업별로 여성 노동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1.6%)이고, 가장 낮은 산업은 

‘광업’(9.7%)임. 전체 산업 중에서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는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24.2%) > ‘제조업’(18.7%)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11.7%) > ‘도매 및 소매업’(10.6%)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 > ‘교육

서비스업’(5.7%) > ‘숙박 및 음식점업’(4.6%) > ‘금융 및 보험업’(4.5%)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8%) 

순임. 

❍ 2018년과 10년 전인 200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통신업이 포함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97.7%)이고,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17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6.6%), ‘숙박 

및 음식점업’(88.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과 20년 전인 199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5.3%)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523.6%), ‘교육서비스

업’(32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282.3%), ‘도매 및 소매

업’(279.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39.2%), ‘건설업’(138.5%)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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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008년, 2018년 기준 여성 노동자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98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67.0%), 2008년은 ‘보건

업 및 사회복지사업’(73.5%)와 ‘숙박 및 음식점업’(54.6%), 2018년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81.6%), ‘숙박 및 음식점업’(5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53.7%), ‘교육서비스업’(52.0%)임. 20년 전에 비해 여성이 50% 이상 비중을 차지

하는 산업은 1개에서 4개로 늘었으며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함. 특히 여성 노동자 58% 

이상 분포를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구분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할 수 있음.3) 

3) 김영택 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p.49, 2018.

여성노동자 인원(비율) 증감률

1998년 2008년 2018년
1998-

2008

2008-

2018

1998-

2018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1,292,668명(26.7%) 2,300,364명(31.8%) 4,015,677명(38.2%) 77.9% 74.6% 210.7%

- 농림어업 농림어업

4,535명(23.2%) 6,528명(24.5%) - 43.9% -

광업 광업 광업

1,799명(9.4%) 2,306명(11.7%) 1,159명(9.7%) 28.2% -49.7% -35.6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606,995명(28.3%) 664,229명(25.6%) 751,127명(24.2%) 9.4% 13.1% 23.7%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4,231명(9.2%) 6,415명(11.7%) 10,121명(15.3%) 51.6% 57.8% 139.2%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747명(14.5%) - - -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35,046명(12.4%) 54,693명(12.2%) 83,585명(18.2%) 56.1% 52.8% 138.5%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도매및소매업 도매및소매업

112,577명(27.6%) 227,734명(33.8%) 426,738명(40.2%) 102.3% 87.4% 279.1%

숙박및음식점업 숙박및음식점업 숙박및음식점업

29,490명(42.9%) 97,588명(54.6%) 183,894명(58.7%) 230.9% 88.4% 523.6%

운수,창고및통신업 운수업 운수업

57,442명(11.1%) 106,936명(20.8%) 89,356명(16.5%) - -16.4% -

- 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

서비스업

25,654명(22.7%) 127,668명(29.0%) - 397.7% -

금융및보험업 금융및보험업 금융및보험업

109,729명(32.6%) 152,294명(41.2%) 179,615명(45.3%) 38.8% 17.9% 63.7%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부동산및임대업

118,160명(22.6%) 50,800명(25.5%) 84,563명(30.7%) - 66.5% -28.4%

[표 1] 1998, 2008, 2018년 산업별 여성노동자 인원, 비율,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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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과 교육수준별 여성 노동자 경제활동참가 변화
❍ 1998년, 2008년, 2018년의 여성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의 가장 큰 변화는 중심축의 

변화임. 1998년은 20대(26.6%)>30대(25.8%)>40대(22.4%)>50대(13.2%)>60대

(6.2%)>10대(2.7%)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의 52.4%를 차지함. 2008년은 40대

(26.9%)>30대(22.6%)>20대(21.5%)>50대(16.9%)>60대(11.0%)>10대(1.1%) 순으로 

30~40대가 49.5%를 차지함. 2018년은 40대(23.6%)>50대(23.1%)>30대(18.8%)>20대

(17.7%)>60대(15.8%)>10대(1.0%) 순으로 40~50대가 46.7%를 차지함. 이와 같이 

‘20·30대(1998년) → 30·40대(2008년) → 40·50대(2018년)’의 상위 연령대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연령층위를 거쳐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 

❍ 교육수준 분포의 중심축도 큰 변화가 있음. 1998년은 고졸(40.4%)>초졸이하(25.2%)>

대졸이상(17.6%)>중졸(16.5%) 순으로 고졸이 가장 많고 초졸이하가 두 번째로 많음. 

2008년은 고졸(39.5%)>대졸이상(32.6%)>초졸이하(16.5%)>중졸(11.4%) 순으로 고졸

이 가장 많고 대졸이상이 두 번째로 많음. 2018년은 대졸이상(44.0%)>고졸(37.4%)>초

졸이하(9.9%)>중졸(8.7%) 순으로 대졸이상이 가장 많고 고졸이 두 번째로 많음. 이와 

같이 ‘고졸·초졸이하(1998년) → 고졸·대졸이상(2008년) → 대졸이상·고졸(2018년)’의 

변화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69,997명(31.7%) 237,754명(30.7%) - - -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

469,712명(53.7%) - - -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54,393명(29.4%) 194,760명(49.4%) 229,248명(52.0%) 258.1% 17.7% 321.5%

보건업및사회복지사업 보건업및사회복지사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3,841명(67.0%) 350,209명(73.5%) 970,701명(81.6%) 161.7% 177.2% 625.3%

-
오락,문화및운동관련

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5,876명(31.6%) 43,426명(44.0%) - 21.0% -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8,964명(25.3%) 56,338명(25.7%) 110,734명(38.0%) 94.5% 96.6% 282.3%

- 자료 :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199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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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 현황과 특징
❍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성별 직업 분리현상과 고용형태별 직업분리현상이 중첩된 특징

을 가지고 있음.4) 여성 집중 직종을 직종 내 여성비율이 70% 이상인 직종으로 정의하

고, 남성 집중 직종을 직종 내 남성비율이 70% 이상인 직종으로 정의해보면, 성별 직

종분리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5) <표 3>를 보면, 남성 노동자는 여성 집중 직종에 

8.2%만 일하고 남성 집중 직종에 35.8%가 일하고 있음. 여성 노동자는 여성 집중 직

종에 37.4%가 일하고 남성 집중 직종에는 8.0%만이 일하고 있음.   

 

4) 권혜자.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제3회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심포지엄 자료집」, 2004.

5) 권혜자, “여성 비정규직의 변화 특성과 여성 고용 정책 시사점”, 「2017년 젠더리뷰 가을호」, p.20, 2017

1998년 2008년 2018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47.1 50.2 52.9

여성 경제활동인구 전체 8,579(100) 10,207(100) 11,893(100)

연령

15~19세 234(2.7) 116(1.1) 124(1.0)

20~29세

  - 20~24세

  - 25~29세

2,285(26.6)

  - 1,164(13.6)

  - 1,121(13.1)

2,192(21.5)

- 836(8.2)

   - 1,355(13.3)

2,110(17.7)

- 878(7.4)

   - 1,232(10.4)

30~39세

  - 30~34세

  - 35~39세

2,214(25.8)

- 959(11.2)

  - 1,255(14.6)

2,307(22.6)

 - 1,021(10.0)

 - 1,285(12.6)

2,233(18.8)

 - 1,038(8.7)

  - 1,195(10.0)

40~49세

  - 40~44세

  - 45~49세

1,918(22.4)

   - 1,128(13.1)

- 790(9.2)

2,749(26.9)

  - 1,335(13.1)

  - 1,414(13.9)

2,805(23.6)

  - 1,236(10.4)

  - 1,569(13.2)

50~59세

  - 50~54세

  - 55~59세

1,133(13.2)

- 595(6.9)

- 538(6.3)

1,724(16.9)

- 1,057(10.4)

- 667(6.5)

2,743(23.1)

  - 1,407(11.8)

  - 1,337(11.2)

60세 이상 792(9.2) 1,119(11.0) 1,877(15.8)

교육수준

초졸이하 2,191(25.5) 1,680(16.5) 1,181(9.9)

중졸 1,412(16.5) 1,160(11.4) 1,034(8.7)

고졸 3,466(40.4) 4,041(39.6) 4,448(37.4)

대졸이상 1,507(17.6) 3,325(32.6) 5,230(44.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1998년, 2008년, 2018년 연령별, 교육수준별 여성노동자수와 비율(단위: 천명, %)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집중 직종

(여성비율 70% 이상)
1,711,607(22.4) 343,941(8.2) 1,367,667(37.4)

혼성 직종 4,114,085(53.9) 2,355,176(56.0) 1,997,870(54.6)

[표 3] 2018년 산업 중분류별 성별 노동자 비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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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분류별로 구체적인 직종들을 살펴보면, 전체 20개 중 여성 집중 직종은 5

개로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여성 88.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여

성 81.2%),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여성 79.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사무

직’(여성 74.2%),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여성 71.4%) 이 해당함. 반면 남

성 집중 직종은 2개로 ‘장치기계조직 및 조립종사자’(남성 83.7%), ‘농림어업숙련종사

자’(남성81.1%)이며 여성 집중 직종 개수보다 적음. 혼성 직종은 그 외 13개 직종은 

혼성 직종에 해당됨.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18.

❍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저임금 직종이라

는 것임. 2018년 기준, 직종의 대분류별로 여성 비율이 큰 순위는 ‘서비스 종사

자’(66.9%), ‘판매 종사자’(50.8%), ‘단순노무종사자’(49.5%), ‘사무종사자’(48.6%),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48.3%) 순임. 그 중 1~3순위인 세 직종의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

규직의 57.4%를 차지하고 있음. 앞의 직종 중분류별 분석결과에서 여성 집중 직종으로 

드러난 5개 중 3개가(‘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여기에 포함됨.

[그림 1] 2018년 산업 중분류별 성별 노동자 비율(단위: %)

(여성비율 30~70%)

남성 집중 직종

(여성비율 30% 미만)
1,803,709(23.6) 1,509,392(35.8) 294,316(8.0)

전체 7,629,401(100.0) 4,208,509(100.0) 3,659,853(100.0)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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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직업별 취업자, 직업/근로형태별 취업자 원자료

- 주 : 여성비율은 2018년 기준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 8월 기준임.

❍ 이와 같은 특징은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 순위별로 임시일용노동자 중 여성 비율 현

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음. [그림 3]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상용노

동자 중 여성 비율도 높지만 임시일용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산업의 여성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일수록 비정규직이 집중되고 임금수준이 낮

아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음. 

 - 자료 :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원자료

[그림 2] 2018년 직종 대분류별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비율(단위: %)

[그림 3] 2017년 산업별 여성노동자·여성상용노동자·여성임시일용노동자 비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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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안전보건 문제 
1) 서비스업에 집중된 직종들
❍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요 언론사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와 관

련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총 16개 사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개)이 가

장 많음. 그리고 건설업, 제조업에 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서비스직에 해당됨.  

❍ 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의 증가에도 서비스 노동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대표적으로 노인돌봄, 아이돌봄 등 ‘돌봄노동’이라 일컬어지는 사회 서

비스 노동은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법으로 근로기준, 노동안전보건 등에 

대한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여성 집중의 서비스 산업·직종에서 나타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관련 법률에서 배제

되거나 주변화되어 있음. 학교급식 노동자, 대형마트 판매직 노동자 등이 겪고 있는 근

골격계,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 판매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문제

들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의자, 휴게시

설 설치 등이 사업장에서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평가 기준에

서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임. 

언론보도사례 산업과 직종(여성비율) 주요이슈 관련 법률(정부부처)

노인요양보호사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1.6)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81.5)
돌봄노동가치인정, 처우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보육교사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1.6)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81.5)
휴게시간 등 처우문제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병원간호사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1.6)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81.5)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폭력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병원간호사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1.6)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81.5)

임산부 유해 작업환경, 

태아산재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헙법(고용노동부)

학교영양사
교육서비스업(81.6)

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81.5)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학교급식노동자
교육서비스업(81.6)

조리및음식서비스직(68.8)

조리실 내 고열작업,

근골격계 등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백화점·면세점판매직
도매및소매업(40.2)

매장판매직(67.8)

의무휴업, 화장실·의자·휴게

실, 감정노동 등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관세법(기획재정부)

[표 4] 2017년 5월 ~ 2019년 6월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분석 결과(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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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음으로 드러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 다음으로 주요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종의 경우 감정노동이 주요 이

슈로 제기되고 있고, 혼성 직종과 남성 집중 직종의 경우 성희롱 문제가 피해자의 ‘자

살’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에서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대형마트·면

세점·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판매직 노동자, 고객상담서비스 업무에서 감정노동에 시

달리는 콜센터 노동자, 가정 방문 서비스 업무 과정에서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도시가스점검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가치 폄하 발언과 성희롱을 겪는 여성 건설노

동자, 패쇄적인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임. 직무, 직

급, 고용관계 등이 성차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중삼중의 차별이 여성에게 집중된

다고 볼 수 있음.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고용노동부

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

라, 기업과 가해자에게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 중 직

대형마트판매직노동자
도매및소매업(40.2)

매장판매직(67.8)

의무휴업, 의자·휴게실, 

감정노동,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상담사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29.0)

고객상담및기타사무원(75.4)
감정노동, 직장내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방송작가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29.0)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49.5)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폭력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도시가스점검원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15.3)

계기검침·수금및주차관련종사원(54.6)

고객방문서비스 작업 시 

감정노동, 성희롱, 성폭력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건설노동자
건설업(18.2)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직(6.3)

샤워실·탈의실·휴게실·화장실, 

직장내성폭력

건설근로자법(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레이터크코리아
제조업(24.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6.3)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소방공무원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경찰·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10.8)
감정노동, 성희롱, 성폭행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경찰공무원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경찰·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10.8)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해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경찰·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10.8)
직장내성폭력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 주 : 산업과 직종의 여성비율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18)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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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성희롱 점검사업,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6) 이 중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건수를 보면 다른 상담 내용 건수보다 훨씬 

많아 그 심각성을 추측할 수 있음.  

 

❍ 직장 내 권력관계에 따른 성희롱 문제는 국가인권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 인권위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 2,334건 중 시정 권고한 209건

에 대해 분석한 결과, 권고 사건 당사자 관계는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5.6%로 나타났

음.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 피해자는 평직원

이 72.4%로 가장 많았음. 성희롱 양상은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4.0%, 언어적 

성희롱이 42.1%로 나타났음.7)

❍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과 2019년 「근로기준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유통매장 등에서 장소임대, 

판매위탁 등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조치에 대해 원청 책임 강화 

대책은 없음.8)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개인 간의 괴롭힘 뿐만 아니라 경영

이나 인사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적 괴롭힘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일임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되기 힘든 한계를 가짐.9) 조속히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

는 대책수립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p.102, 2018.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보도자료”, 2019.7.10.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2018.2.9.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민주노총 보도자료”, 2019.6.26.

  구분

연도

상담건수 상담내용 조치내용

계
전화

상담

인터

넷

방문

상담
기타 계

고용

상성

차별

직장

내성

희롱

모성

보호
기타

권리구제

절차안내

등 조언

직접

해결

이송

등

2018년 9,895 7,872 965 998 86 8,984 221 3,493 1,465 4,738 7,038 978 935

2017년 8,024 6,195 1,111 824 22 8,024 172 3,306 1,445 3,101 6,147 975 531

2016년 7,757 6,096 845 770 46 7,757 282 2,544 1,553 3,378 4,819 611 394

2015년 6,783 5,441 711 590 52 6,783 269 2,096 1,581 2,838 4,157 809 249

2014년 6,643 5,114 911 615 3 6,643 226 1,647 1,819 2,951 4,258 821 303

2013년 5,868 4,173 1,397 296 0 5,868 483 1,056 2,927 1,402 3,871 573 227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p.102, 2019.

[표 5]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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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어 있다면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

법에 반영되어 있음.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이 도입된 후 20년

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주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지만 벌칙 대상에는 사업주(1천만 이하의 과태료)만 해당될 뿐 

상급자나 근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음.10)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14조의2)도 신설되

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고객 등의 성

희롱을 금지하는 규정도 제재하는 조치도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짐.11) 대표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도시가스점검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음.12) 이 외에도 

고객응대를 하는 직종의 경우 고객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

음.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함. <표 6>과 같이 2013~2017년 5년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산

재 인정률은 91.3%나 됨. 그러나 <표 5>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에서 

2013~2017년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실적이 13,352건이나 되는데도 산재 신청은 

23건 밖에 되지 않아 신청 건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성

희롱이 산재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거나 재해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

능성을 우려한 결과일 수 있음.13) 

10) 방강수, “감정노동자의 법적 보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1~142, 2019.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

등법 제13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제14조 제5항), 성희롱 신고인·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조치 금지(제14조 제6항)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1)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도시가스점검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도시가스점검

원 당사자들은 “안전점검원 2인 1조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

13) 이데일리, “”성추행으로 우울증“... 직장내 성폭력 산재입니다”,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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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7년 11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음.14) 내용에는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포함되

어 있음. 정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질적인 이행과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성희롱·성폭

력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개인 문제로 치부되는 불임, 유산, 태아건강문제
❍ 「대한민국헌법」의 여성 노동의 특별한 보호(제32조)와 모성의 보호(제36조)에도 불

구하고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

음.

  2009년경, 제주의료원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임신한 여성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이 유산을 한 사건이 있었음. 선천성 심장질환

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자녀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의미한다는 이유였음.15) 

  이에 대해 2018년 9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선천성장애

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

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불임, 유산 등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험보상법 등 관련 개정을 권고했음.16) 현재 관련 법률안 

개정안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되지 않고 있음. 

14)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7.11.14.

    관계부처 합동 발표 보도자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2018.7.3.

15) 오마이뉴스, “여성노동자의 재생권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 2019.03.11.

16) 국가인권위원회,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인한 불임·유산… 근로자와 자녀의 건강권 보호해야” 보도자료, 

2018.9.12.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23 21 1 0 2 2 2 1 8 8 10 10

- 자료 : 국회환경노동위 전문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p.7, 2018.11.

[표 6]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산재 인정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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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임신과 출산 시기의 건강상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해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의 유산 및 분만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유산비율은 2006년 

18.7%에서 2015년 24.5%로 증가하였음. 2015년의 경우 20대와 30대 여성 노동자의 

유산비율은 각각 29.4%와 26.1%로 같은 연령대 피부양자(비직장여성)의 유산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게다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여성의 고용 확대 정책이 주요하게 차

지하고 있음.17) 그러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 정

책은 찾아볼 수 없음. 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전략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2018.12.

20대 30대 4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8,093

(29.4)

19,463

(70.6)

6,843

(17.3)

32,809

(82.7)

25,022

(26.1)

70,998

(73.9)

24,768

(20.9)

94,018

(19.1)

4,019

(63.3)

2,329

(36.7)

4,131

(53.9)

3,532

(46.1)

-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p.6, 2019.7. 

[표 8] 201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유산비율 비교(단위: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유산 분만

계 64,869 270,218 69,644 283,708 69,119 253,790 72,602 226,394 71,104 219,318

비율 19.4 80.6 19.7 80.3 21.4 78.6 24.3 75.7 24.5 75.5

-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p.6, 2019.7. 

[표 7] 2011~201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산 및 분만 비율(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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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제도 문제
1) 성별 차이와 다양성을 보지 않는 노동안전보건 관련법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

법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

1조). 이 법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이해 당사자는 정부, 사업주, 노동자로 규정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제시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여 국

민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제1조).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

동자의 근로조건 중에는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함.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노동

자의 안전과 건강정책에 대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건강 역시 고려해야 할 필

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18)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차이를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다

르게 작용함.19) 

  그러나 현행법에서 작업장에서의 여성 노동 안전 규정은 대부분 임신 중인 여성을 대

상으로 할 뿐, 일반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성보호에만 집중하여 

특정 산업·직종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 휴가제도를 두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이 전혀 없음. 

❍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안전보건 관련법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위험 작

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여성(특히 임산부)의 경우 광산 작업, 야간 작업, 납 또는 

방사선 작업 등 위험한 작업과 노출에 금지하는 식이었음. 그리고 여성이 수행하는 작

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간주되었고,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18) 김영택 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p.13, 2018.

19) 앞과 동일, ILO,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n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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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사고, 부상, 질병들은 과소 평가되는 결과를 가짐.20) 

❍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업무 관련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사고, 부상, 질병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불평등을 강화할 

것임. 산업재해 현황에서 성별에 따른 재해자 수 비율을 보더라도 2008~2017년 10년

간 여성 재해자 수는 평균 19.6%에만 머물러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성 편향과 성 불평

등이 내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 제조·중화학·건설업 작업 중심의 위험관리기준 한계 

❍ 2017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수 89,848명 중 ‘건설업’ 25,649명

(28.54%), ‘제조업’ 25,333명(28.2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237명(4.71%), ‘광업’ 

1,897명(2.11%), ‘임업’ 1,124명(1.25%) 순으로 건설업, 제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음. 발생형태 현황은 ‘넘어짐’ 16,420명(18.28%), ‘떨어짐’ 14,308명(15.92%), ‘끼임’ 

12,614명(14.04%), ‘업무상질병’ 9,183명(10.22%), ‘절단베임찔림’ 8,752명(9.74%)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제조·중화학·건설업 중심으

로 산업재해 안전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꼽히는 근골격계는 ‘교육서비스업’의 학교급식 노동자, ‘도

20) ILO,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n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3,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적

용 노동자 수
전체 재해자 수 남성 여성

2008년 13,489,986 95,806(100) 78,871(82.3) 16,935(17.7)

2009년 13,884,927 97,821(100) 78,355(80.1) 19,466(19.9)

2010년 14,198,748 98,645(100) 79,198(80.3) 19,447(19.7)

2011년 14,362,372 93,292(100) 75,484(80.9) 17,808(19.1)

2012년 15,548,423 92,256(100) 74,666(80.9) 17,590(19.1)

2013년 15,449,228 91,824(100) 73,386(79.9) 18,438(20.1)

2014년 17,062,308 90,909(100) 72,709(80.0) 18,200(20.0)

2015년 17,968,931 90,129(100) 72,059(80.0) 18,070(20.0)

2016년 18,431,716 90,656(100) 72,617(80.1) 18,039(19.9)

2017년 18,560,142 89,848(100) 70,986(79.0) 18,862(21.0)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08~2017)

[표 9] 2008~2017년 전체 재해 현황(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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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및 소매업’의 대형마트 노동자들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표 10>과 

같이 산재인정을 받은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현황에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 집중 산업군의 근골격계질환 비율도 낮음. 이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

에 대한 성별의 차이와 남성 집중 산업에 비해 여성 집중 산업의 노동 안전은 간과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노동안전보건 정책에서 제조·중화학·건설업과 다른 비전통적 직업에서의 노동안전과 

건강 기준이 취약함. 많은 여성들이 직무분리, 하위직급, 비정규직 등에 따른 직장 내 

권력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서비스직의 

경우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과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고객 방문 서비스 작업을 할 때 고객의 집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많은 남성들이 종사하는 방문서비스직의 경우 에어컨 실외

기 설치, 통신설치 등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추락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예방의 안전기

준도 취약함.  

❍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재생산권과 관련한 생식 건강을 

위한 안전기준도 취약함. 이는 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작업장에는 생식 건강과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요소들이 있음. 특정 위험 

구분 총계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 요통 사고성 요통 수근관증후군

총계 5,195(100) 2,436(46.89) 891(17.15) 1,747(33.63) 121(2.33)

남성 4,081(78.56) 1,968 762 1,289 62

여성 1,114(21.44) 468 129 458 59

광업 211(4.06) 187 6 4 14

제조업 2,210(42.54) 1,251 480 425 5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9(0.17) 2 1 6 0

건설업 669(12.88) 325 86 256 2

운수·창고및통신업 215(4.14) 64 42 108 1

임업 8(0.15) 5 1 2 0

어업 1(0.02) 0 1 0 0

농업 20(0.38) 6 7 7 0

금융및보험업 14(0.27) 5 4 5 0

기타의사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
리업

1,838(35.38)
     -297(5.72)
     -23(0.44)
     -531(10.22)

591
      -60
      -10
      -159

263
      -41
      -5
      -111

934
      -187
      -7
      -255

50
       -9
       -1
       -6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17

[표 10] 2017년 근골격계질환 요양재해 현황(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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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남성의 생식 기관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음.21) 때문에 노동안전보건 정책에는 

남성, 여성 모든 노동자의 생식 보건이 고려되어야 함.

5.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1) 2018년 기준 여성 노동자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1998년 20년 전에 

비해 1개에서 4개로 늘었으며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함.

 (2) 20년 전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연령과 교육수준별 중심축이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

으로,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으로 변화함. 

 (3)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성별 직업 분리현상이 뚜렷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저임금 직종이라는 특징이 있음.

 (4) 최근 2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을 분석한 결

과, 여성 집중 산업·직종의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심각하고, 직장 내·고객의 괴롭힘과 성

희롱,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불임·유산·태안건강문제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

음이 드러남.

 (5) 노동안전보건 관련법에서 여성 집중 서비스 산업·직종에서 나타나는 노동안전과 건

강 문제, 작업장 안전과 위험관리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있음. 

 

 ❍ 여성의 열악한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여성 고용 확대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서 여성의 노동안

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음. 여성 노동안전보건의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문

제는 개선되기 어려움.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를 고

려한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함.

❍ 헌법의 성평등 이념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

역에서 양성평등 실현 목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양성

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으로 “성 주류화 조치”(제14조), “성별영향평가”(제15

조), “성인지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이 규정되어 

21) ILO,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n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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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구체적으로 성 주류화 조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

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기본시책들은 노동안전보건 정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

보건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도 남성 집중 산업인 제조·중화학·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

보건을 중시하고 있음.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규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표준적인(남성) 노동자상

으로 설정된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 할 수 있

음.22)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으로 

초점을 바꿔야 함.

❍ 참고로,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작업장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노출되는 위험은 다르며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작업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장 안전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22) 김영택 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p.iii, 2018.

23) ILO,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n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13.

 ※ 직업안전건강 OSH(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성 주류화 10가지 지침23)
  1. 성 주류화 접근법을 채택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률을 검토하고 발전시킨다
  2. OSH 관행에서의 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OSH 정책 개발
  3. 위험 관리에 있어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 보장
  4. OSH 연구는 성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
  5. 성별 분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성인지 OSH 지표 개발
  6. 모든 노동자를 위한 직업 보건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7. OSH 대책에서 건강 증진 및 의사 결정시 남녀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 참여 보장
  8. 성인지 OSH 정보, 교육과 훈련 개발
  9. 남녀 모두를 위한 작업 장비,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설계
 10. 노동 시간 배열과 일과 생활의 균형


